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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내용

구분 국가유공자 감면 장애인 감면 다자녀 감면

대상
자

국가유공자: 상이등급 1
급 ~ 7급

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:
신체장애등급 1급 ~ 14급

고엽제후유의증환자: 경
도장애 이상
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(장애 1급 ~ 3
급), 시각 4급

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
(※ 18세 미만: 재 연도가 2023년이라고 하면, 자
녀가 2005년 현재일 이후의 출생자)

감면
대상
차량

승용자동차: 배기량 2,000cc 이하 이거나, 승차정원 7~10명

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
화물자동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

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

승용자동차: 제한없음

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
화물자동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

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

취득
세 감
면액

100% 감면
100% 감면
(단, 시각 4급은 취득세가 200만원
초과되면 취득세의 85%만 감면됨)

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% 감면이고, 초
과되면 취득세의 85%만 감면됨
(단,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승차정원 7~10명 이외
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의 140만원까지만 감면
됨)

증명
서류

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
증환자 확인서 주민등록등
본

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

추징요건

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시 감면된 세금전액을 추징함(예외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
면허취소, 폐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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